
- 1 -

1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

① ‘장기등’의 범위에 손․팔 추가

② 손․팔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

- 손․팔 이식의 역사가 짧고 이식 건수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

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반영

③ 손․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정기준 마련

- (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) 재활치료실, 물리치료실, 미세현미경 등의 

시설과 장비를 갖추고, 국내외 이식의료기관에서 훈련과정을 6개월 

이상 수료한 정형외과·성형외과(수부외과 전문) 전문의와 외과 또는 내과 

전문의를 두어야 함

- (이식대상자 선정기준)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가 

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양팔이 모두 없는 이식대기자를 한쪽 팔이 없는 

이식대기자에 우선 선정하며, 이식대기자의 피부색, 손 또는 팔의 

크기, 대기기간,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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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손 ․팔 이식 세부운영지침 개정 ․시행

① 이식대기자 등록기준(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)

- 한쪽 손․팔 또는 양쪽 손․팔이 결손 한 환자(장애진단서 제출)

- 결손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
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

②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등록 적합여부 판별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

- (기본 검사) 장기 기증 및 이식에 필수적인 혈액검사, 방사선검사 등

- (손․팔 기증자) 사람백혈구항원검사(HLA typing), 기증부위 손 포함

한 팔 X-Ray, 실물사진 2장

- (손․팔 이식대기자) 사람백혈구항원검사(HLA typing), 정신건강의학

과 전문의 소견서, 어깨를 포함한 결손부위 X-Ray

➂ 다장기 적출 시 우선순위 범위에 손․팔 추가

➃ 손․팔 이식절차 및 준수사항 등

- 다른 고형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손 또는 팔 적출 진행

-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손 또는 팔을 적출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

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

-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이식 후 선정사유 및 이식 후 결과를 7일 이내

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

- 이식의료기관은 적출 후 보형물을 통하여 외관 복구


